


올바른 세탁기 설치에 대하여!



앞 발코니 세탁기 설치금지 안내문

공동주택

전면 베란다 세탁기 설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공동주택의 경우 전면 베란다(발코니)에는 우수관이 설치돼 

있어 이곳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세제가 포함된 생활하수가 

직접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세탁기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될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환경오염! 소음!
역류악취! 동결! 


